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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)

[시행 2011. 7. 14.] [대통령령 제23024호, 2011. 7. 14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정책총괄과) 044-215-5511

기획재정부 (인재경영과) 044-215-5576

기획재정부 (재무경영과) 044-215-5632

기획재정부 (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) 044-215-5531
 

제17조(고객헌장 등)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

관의 범위를 정하고,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

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 
 

부칙 <제23024호,2011. 7. 14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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